
행정절차론 핵심요약집(이준희)  p.36

수정 전
2. 의견제출
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~ ②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경청취가 

수정 후
2. 의견제출
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~ ②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

행정절차론 핵심요약집(이준희)  p.48

수정 전

5. 부분공개
⑵ 권리구제
① 이의 신청
㉠ 청구인은 부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

수정 후

5. 부분공개
⑵ 권리구제
① 이의 신청
㉠ 청구인은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

행정절차론 핵심요약집(이준희)  p.50

수정 전

3. 이의신청

⑵ 심의회 개최
~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⑶ 이의신청의 결정기간
~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
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
여야 한다.

⑷ 통지의무
~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~

수정 후 “청구인”을 “제3자”로 변경

행정절차론 핵심요약집(이준희)  p.56

수정 전 3.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(시행일 미지정)

수정 후 “(시행일 미지정)” 삭제

행정절차론 핵심요약집(이준희)  p.92

수정 전

2. 고액․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

⑶ 절차
① 행정청의 감치 신청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수정 후 ① 감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

행정절차론 핵심요약집(이준희)  p.127

수정 전 3. 모바일 주민등록증  <※ 시행령 개정으로 단문 변경>

수정 후

3. 모바일 주민등록증

<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>

⑴ 신청 및 발급

① 신청

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

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

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.

② 발급

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

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. 

③ 제한

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

에만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.

⑵ 재발급 신청 사유

①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경우(의무)

②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 또는 성명, 생년월일, 성

별이 변경된 경우(의무)

③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

④ 그 밖에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⑶ 수수료등

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

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, 

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

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⑷ 유효기간

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

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

3년으로 한다.


